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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(지청장 안상훈)은 대검찰청의 친족간 성

폭력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한 엄정대처지시(2015. 9. 24.)에

따라 최근 친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아동폭력사범

2명을 직접 구속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

(상습상해) 등으로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친권상실청구 하였음

○ 영동지청은 앞으로도 아동폭력사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

거나혐의가중대한경우엄벌에처해질수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,

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임

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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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
상습적으로 친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

아동폭력사범 엄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어린 친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아버지 구속 기소

1. 공소사실

피고인 A(남, 44세)는 2015. 6.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

친아들인 피해자(9세)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, 같은 날

14:00경 친딸인 피해자(여, 8세)가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

뺨을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앞니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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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사경과

m ’15. 6. 14. 경찰에 피해 내용 신고

m ’15. 9. 1. 경찰,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으로 검찰 송치

m ’15. 9. 18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청취

m ’15. 10. 21. 피고인 구속

m ’15. 11. 2.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사의 의견 청취

m ’15. 11. 4. 피고인 구속 기소 및 친권상실청구

친딸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 구속 기소

1. 공소사실

피고인 B(남, 41세)는 2009. 여름경부터 2015. 4.경까지 친딸인

피해자(각 13세 및 15세)들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

이유로,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를 가동

시킬 것처럼 폭행하거나 주먹 또는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회 때려

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

2. 수사경과

m ’15. 3. 26. 경찰에 피해 내용 신고

m ’15. 7. 21. 경찰,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

m ’15. 9. 18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청취

m ’15. 10. 29.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사의 의견 청취

m ’15. 11. 2. 피고인 구속

m ’15. 11. 9. 피고인 구속 기소 및 친권상실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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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수사 의의

경찰에서, 불구속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송치 의견으로 송치한

아동폭력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

피해자들의 현재 심리상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의뢰하고,

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속기소 및 친권상실청구를 하였음

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

엄벌필요성 피력하여 피고인들을 직접 구속하였음

※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으나, 일부

피해자들이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향후

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필요시 당청에서 피해

자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임

3 향후 계획

영동지청은, 앞으로도 아동폭력사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폭력을

행사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

확산시키고, 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

앞장설 계획임


